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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안건

정원외직원임용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정원외직원임용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정원외직원 중 ‘보조원’ 직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‘보조원’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및 월 계약금액을 수립하여 개정함.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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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행 개    정    안

제3조(정원외직원의 구분) ① 정원

외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

분한다.

제3조(정원외직원의 구분) ① 정원

외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

분한다.

1~3. (생략) 1~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4.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, 계

산, 원고정리 등 의 업무를 수

행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.

<별표 1>

구 분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

초빙연구원

초 빙

선임연구위원

(생 략)

초 빙

연구위원

초 빙

부연구위원

위촉연구원
․

연구보조원

위촉연구원

연구보조원

운영직원 운영직원

<신 설>

<별표 1>

구 분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

초빙연구원

초 빙

선임연구위원

(현행과 같음)

초 빙

연구위원

초 빙

부연구위원

위촉연구원
․

연구보조원

위촉연구원

연구보조원

운영직원 운영직원

보조원 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 단순한

업무처리를 수행할수 있는 자

<별표 2>

구 분 직 급 등급
계약
금액 산 정 기 준

초 빙

연구원

초빙선임

연구위원

가 4,422

(생 략)

나 4,257

다 4,091

초 빙

연구위원

가 3,783

나 3,618

다 3,453

초 빙

부연구위원

가 3,420

나 3,255

다 3,090

위 촉

연구원

․

연 구

보조원

위 촉

연구원

가 2,627

나 2,518

다 2,409

연 구

보조원

가 2,101

나 1,990

다 1,879

운영

직원
운영직원

가 2,101

나 1,990

다 1,879

<신 설>

<별표 2>

구 분 직 급 등급
계약
금액 산 정 기 준

초 빙

연구원

초빙선임

연구위원

가 4,422

(현행과 같음)

나 4,257

다 4,091

초 빙

연구위원

가 3,783

나 3,618

다 3,453

초 빙

부연구위원

가 3,420

나 3,255

다 3,090

위 촉

연구원

․

연 구

보조원

위 촉

연구원

가 2,627

나 2,518

다 2,409

연 구

보조원

가 2,101

나 1,990

다 1,879

운영

직원
운영직원

가 2,101

나 1,990

다 1,879

보조원 1,633

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 신구조문대조표


